
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

 
 

▣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(주식) 집합규약 변경 전·후 비교표 

 

– 다  음 – 

 

항목 정정 전 정정 후 

제 7장 수익자총회 

 

제 35조(수익자총회) 

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

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

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

며,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

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

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

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이 

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

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

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

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

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

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

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. 

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

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

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

있다. 

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

업자(제 4항 후단에 따라 수익

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

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

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

수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

에서 같다)는 수익자총회의 회

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

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

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

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

제 35조(수익자총회) 

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

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

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

의 수로 결의한다. 다만, 이 법

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

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

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

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

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

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

수로 결의할 수 있다.⑦수익자

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

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

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

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

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

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

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

행사(이하 이 항에서 "간주의결

권행사"라 한다)한 것으로 본

다. 

1.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

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

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

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

2.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

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

것 



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

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. 이 

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

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

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

한다)를 소집하여야 한다. 

⑨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

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

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

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

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

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

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

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

본다.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

의 결의에 관하여 제 5항을 적

용함에 있어서 “출석한 수익자

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

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

분의 1 이상”은 “출석한 수익자

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”으

로 하고,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

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

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”

은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

과반수”로 한다. 

 

제 36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

구권) 

①법 제 188조제 2 항 각 호 외의 

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

변경 또는 제 193조제 2항에 따

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

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

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

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

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

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

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

3.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

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

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

분의 1 이상일 것 

4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

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

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

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

자(제 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

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

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

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

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제

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

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그 날부

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

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)

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⑨연기수익

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6

항 및 제 7항을 준용한다. 이 경

우 "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

분의 1 이상"은 "발행된 수익증권 

총좌수의 8분의 1 이상"으로 보

고, "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

1 이상"은 "수익증권의 총좌수의 

10분의 1 이상"으로 본다.] 

 

제 36 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

권)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
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

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

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

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

다. 

1. 법 제 188조제 2항 각 호 외

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

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제 2

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



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

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

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

 

 

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

대(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

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

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

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수익자가 

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

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

를 청구하는 경우 

2. 법 제 193조제 2항 각 호 외

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

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

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

하는 경우] 

 

 

 

-끝- 


